
2025년 본 예산 총칙

제1조 (예산의 규모) 사회복지법인베데스다(사무국)의 2025년도 본예산 총 세입액은 
374,728,000원이며, 총 세출액은 374,728,000원이다.
제2조 (예산의 내역) 세입․세출의 명세는 세입․세출예산서와 같다.

1. 세입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(관 또는 항 단위).
  1)재산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원

2)사업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원
3)과년도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원
4)보조금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원
5)후원금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,000,000원
6)이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9,428,000원
7)잡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,300,000원

2.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(관 또는 항 단위).
1) 사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,970,000원
2)재산조성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6,532,000원
3)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,226,000원
4)전출금   ①베데스다원전출금                40,000,000원
           ②은송의집전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0원
           ③직업재활원전출금                  20,000,000원
          
5)잡지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,000원
6)이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원

제3조 (추가경정예산)추경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7일이내에 구청장  
      에게 제출토록 한다.
제4조 (예산의 전용) 세출경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(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 

 제16조에 의거하여)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
제5조 (예산의 집행)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재무․회계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
      집행한다.
제6조 기타 필요한 사항



2025년 본 예산 총칙

제1조 (예산의 규모) 사회복지법인베데스다(총괄)의 2025년도 본예산 총 세입액은 
7,451,380,000원이며, 총 세출액은 7,451,380,000원이다.
제2조 (예산의 내역) 세입․세출의 명세는 세입․세출예산서와 같다.

1. 세입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(관 또는 항 단위).
  1)재산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원

2)사업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0,000,000원
3)과년도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원
4)보조금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707,399,000원
5)후원금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6,570,000원
6)이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9,744,000원
7)잡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,402,000원
8)입소자부담금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,265,000원

2.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(관 또는 항 단위).
1) 사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,970,000원
2)재산조성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6,532,000원
3)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,226,000원
4)전출금   ①베데스다원전출금               2,755,550,000원
           ②은송의집전출금                 3,101,102,000원
           ③직업재활원전출금                 1,280,000,000원
          
5)잡지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,000원
6)이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원

제3조 (추가경정예산)추경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7일이내에 구청장  
      에게 제출토록 한다.
제4조 (예산의 전용) 세출경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(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 

 제16조에 의거하여)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
제5조 (예산의 집행)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재무․회계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
      집행한다.
제6조 기타 필요한 사항


